
15특 집2023년 1월 9일 월요일

● 후원 계좌      농협 301-0262-7951-61      우체국 500330-01-007591    예금주  (주)에이치앤프레스

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.
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
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.

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.
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.
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.
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.

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
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.
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남신문사

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(9160원)보다 460원(5.0%) 많은 시

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면서 월급을 주는 사업주도, 월급을 받는 근로자

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, 일급으로 환산하면 1일 법정

근로시간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다.

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‘209시간×시급’으로 계산하면 된다. 209시

간은 하루 8시간씩 주5일로 한 달(4.345주)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

일(35시간)을 포함한 것이다.

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한 201만580원이 

된다.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‘내 급여가 최저임금

을 넘는 것인지’ 여부다.

단순히 월급이 201만580원보다 많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

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. 그러나 내가 받는 급여가 전부 최저임금 계산의 

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.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

로 지급되는 임금이다. 예컨대 정기상여금(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

눠 지급하는 경우)이나 식대,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다.

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

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주의해야 할 점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‘일부 금액’만 최저임금

에 산입된다는 점이다.

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%(10만529원)를 초과한 금액

이, 복리후생비는 1%(2만105원)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.

예를 들어 월급여가 기본급 180만원, 식대 20만원, 교통비 10만원으로 

총 21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.

이 경우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돼 총 30만원에서 2만105

원을 뺀 27만989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.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

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원에 27만9895원을 합한 207만9895원이 돼 최저

임금을 준수한 것이 된다.

또다른 사례를 보자. 기본급 180만원, 정기상여금 20만원, 식대 10만원, 

연장근로수당 10만원으로 월급여가 총 220만원인 경우다. 언뜻 보면 최저

임금을 웃도는 것 같지만, 총액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.

일단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, 연장근로수당은 아니다. 남은 것

은 정기상여금과 식대로, 정기상여금은 10만529원을 뺀 9만9471원, 식대

는 2만105원을 뺀 7만9895원만 포함된다.

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원, 정기상여금 9만

9471원, 식대 7만9895원으로 총 197만9366원이며 이는 월 환산액에 미달

하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.

다만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‘모든 금액’이 최저임금에 

산입돼 계산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

용된다.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

수 없다.

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%를 

감액할 수 있다. 단,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

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다.

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

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
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(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

할 수 없는 범죄)에 해당하지 않기에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.

뉴시스

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
대표전화 (062) 229-6000  호남신문  i-honam.com

 발  행   인·편집인　  최 정 현    편   집   국   장     직   무   대   리　  서 선 옥

    동부취재본부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　　  (061) 905-2011

    서울취재본부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-1 　(02) 2238-0003

기사제보 (062) 222-2580    광고직통 (062) 228-2580   팩스 (062) 222-5547

등록번호 광주가 00021 (일간) / 1946년 4월 창간 / 구독료 월 10,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

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.

“최저임금 9620원인데…내 월급, 위반 여부는?”

#.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2년차 직장인 A씨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

9620원, 월 환산액은 약 201만원이라는 뉴스를 보고 지난달 급여 명세서

를 다시 들여다봤다. 아직 올해 최저임금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급

과 함께 정기상여금, 식대, 교통비, 휴일·야간·연장근로수당 등이 섞여있

어 어떻게 봐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. 임금 항목을 모두 합해 월급이 최저

임금 월 환산액만 넘으면 문제 없는 걸까?

올해 최저임금, 5.0% 오른 시간당 9620원

월 201만580원이지만…총액만 보면 안돼

최저임금 포함은 기본급·상여금·복리비등

이 중 상여금은 5%, 복리비는 1% 초과만


